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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화재보험법’이라 함) 중 특수건

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화재위험도 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안

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반 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상돈의원이 발

의한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의원입법 개정 시도가 있

었다. 여섯 차례 중 네 차례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으로의

확 를 골자로 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상의 확 를 기도한 것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된 것은 지난 해 11월 14일 부산실내사격

장 화재로 사망 15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는

사망자 다수가 일본인 관광객이어서 내외적인 주목을 받았고,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

에 한 배상자력이 없어 사격장 주인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그 충격

또한 배가되었다. 

과거에는「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규

정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실화자가 타인에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으나, 동 법률

이 2009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어 경과실의 경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물

에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상책임 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자발적 보험가입 등 보상 책은 매우 미흡하여 보험가입률

이 20% 내외에 지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형화∙ 집화 현상이 심화되어 화재가 빈발하는 등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상에 포함시키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률 개정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금번 개정된 법률 내용

을 살펴보고, 법률 개정 효과 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화재보험법 개정 내용

박상돈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화재보험법 개정안은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

재보험의무화 상의 확 를 골자로 하고 있다. 1997년 1월 13일자에 화재보험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특수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과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

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때의 개정조치로 4층 이상의

건물 규정이 삭제되었고 통령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층수와 면적 등이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13년 동안 다양한 의원입법의 시도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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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않았던 특수건물의 정의는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

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개정되기에 이르

다. 

본 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방향은 법률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본원칙 아래, 과거 3년간 화재사고 건수 및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물을 상으로 하되 우선 조치로 현행 의무가입 상 면적규모와 형평

성을 유지하고 현행 의무가입 상 확 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의무가입 상을 확 하도록 하 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확 될 의무가입 상 특수건물은 크게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및 운수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유건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

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부속건물을 말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업∙단란주점 업 및 유흥주점 업, 노래연

습장업,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목욕장업, 화상 관, 실내사격장업인

데, 이 가운데 실내사격장은 면적의 규정 없이 전체 실내 사격장을 의무가입 상으로 하 고, 나

머지 다중이용업소는 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

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상으로 하 다.

셋째, 운수시설은「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서 사용하

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규정하 다.

금번 화재보험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다

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화재위험도 및 사

회적 요구에 비추어 다중이용업소의 포함 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

은 다중이용업소를 특수건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추후에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만의 개정으로 쉽게 그 범위를 확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

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177,114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단란주점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별로는 300㎡미만이 전체의

84.8%(150,200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층별로는 지상층이 62.5%(110,641개소), 지하층이

37.5%(66,47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19개 업소 중 관리

주체가 부재하거나 화재발생이 없는 업종은 제외되었다.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및 콜라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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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의 정의∙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의 부재로 관리가 어려워 제외되었고, 비디오 소극장,

복합유통게임업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한 건도 없어 제외되었으며, 제과점 및 산후조리

원은 인명피해가 없으면서 화재발생빈도가 평균 이하인 업종인 관계로 상에서 제외되었

다. 이에 하여 실내사격장은 부산 사격장 화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무화 상에 포함하 다.

3. 화재보험법 개정 효과

가. 사고유발자 배상자력 확보

화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무가입 범위가 확 되면 그만큼 특수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을

하는 업주는 합리적인 사업운 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가격책정에 보험

료를 반 하여 과다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비즈니스의 기본원리에 부합한 사업

위가 가능하고 법정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가입으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 등이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및 배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분 국가, 사회의 부

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야기하 다. 다중이용업소 등의 의무보험 가입 상의 확 는 저

비용의 보험료로 잠재적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

호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 된다.

나. 안전관리에 한 자기책임 실현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위하는 자는 지속경 을 목표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

스런 이치이다. 사업자는 항상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관리에 힘써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확 상에 포함되는 특수건물주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한 자기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국

격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의무보험가입 상 확 는 소비자의“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풍토

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사회안전도 평가 지수

상향에 기여할 것이며 업주는 소비자 위주의 사업운 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및 운수시설의“고객”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지신과 그 가족도 다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한 사람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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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며 소비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내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사고에 비하여 배상자

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램이다.

라. 보험시장 확 의 부수적 효과 실현

금번 화재보험법의 개정은 보험시장 확 라는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번에 의

무가입 상에 포함되는 특수건물 수는 5,147개소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보험료의 증수 효과

도 53,328천원에 지나지 않는다.(표 참조) 그러나 업종의 확 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 상에 명

시됨으로써 보험회사의 마케팅 활동에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중이용

업소의 업주로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발적 위험관리 차

원에서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증 되고 보험회사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보험가입을 적극 유

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일반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전

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상 신배책 건물 합계 총합계 보험료

보험료(원) 보험료(원) 보험료(원) (천원) 건물 수

목욕장
493 43,990 3,975,421 4,019,411 1,981,570

(1,000㎡ 이상)

화상 관
21 219,157 9,373,016 9,592,173 201,436(3,000㎡ 이상)

사격장(전체) 12 36,688 6,370,099 6,406,787 76,881

1,312 86,213 9,154,216 9,240,428 12,123,442

소 계 1,838 386,048 28,872,752 29,258,799 14,383,328

공유건물 2,776 36,173 516,334 552,507 1,533,759
(1,000㎡ 이상)

지하철역사
533 98,179 23,418,535 23,516,714 12,534,408

(3,000㎡ 이상)

합 계 5,147 520,400 52,807,620 53,328,020 28,451,496

다
중
이
용
업
소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바닥면적의 합계

2,000㎡ 이상)

<표> 화재보험법 의무가입 상 확 에 따른 보험료 증가규모

구 분




